
[붙  임]

관리감독자 교육 안내 (비환급과정)

①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? (실시근거)  

  ❍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(관리감독자)

 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

      "관리감독자"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 

      하여야 한다.

  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 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 

② 대상 사업장은?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
③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, 혜택은?

  ❍ 교육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

  ❍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(8h)

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일정표 (09:00~18:00, 1일과정, 8H) 

구분 과  목 세부내용

1 ㅇ 산업안전보건법
-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구성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정책방향

2 ㅇ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-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
- 바람직한 관리감독자 상 정립

3 ㅇ 기계안전
- 위험 기계 기구 안전작업방법

- 위험 기계 기구 재해 사례 및 예방

4 ㅇ 전기안전
- 전기 안전 작업 방법

- 전기 재해 사례 및 예방

5 ㅇ 위험성평가
-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

- 위험성평가 기법 실습

6 ㅇ 산업보건
-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예방

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

 ※ 상기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※ 작년 무재해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별도 8시간을 더 이수하셔야 합니다.

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이 아닌 경우 16시간 교육 이수 안내

  ❍ 선택 1. 집체교육(50%, 8시간) + 집체교육(50%, 8시간)

  ❍ 선택 2. 온라인 교육(50%, 8시간) + 집체교육(50%, 8시간)

 ※ 온라인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안전기술협회(TEL:031-480-8504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
